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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  신  수신처 참조

참    조  

제    목 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 

       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2. 최근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(초음파·X-ray 등)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

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기기를 이

용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.

        3. 이러한 때에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의사 회원들의 

강의가 ‘한의사도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

다’는 주장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며, 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

소지가 매우 큰바,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

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
        4. 특히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출강할 개연성이 있고, 최근 

한의대에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, 이에 

대한 대응도 꼭 필요합니다.  

        5. 최근 한방 X-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 한의계의 의과 진단기기 사용 확대 

시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, 귀 회에 소속 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

출강 중단을 정중히 요청 드리오니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위 사항을 널리 안내하시어, 한의

계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  끝. 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# 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26개 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

장,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, 대한공공의학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

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


